
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23. 5. 23.>

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구분표(제12조의3제1항 관련)

구분 지급액

1.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외

국인학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외

국교육기관 중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

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

육기관

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6조의3제

1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전년도 평

균 수업료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

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

2.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외

국교육기관 중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

육기관

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

학 중 사립학교의 전년도 평균 수업료

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

여 고시하는 금액


